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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문제의 제기

○ 세계는 지금 일자리 경쟁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음.

-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급증

-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대와 사회적 해체의 진행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의도래에 대한 우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는 2 0 0 4년도 경제운용의 중심으로‘투자활성화를 통한 일

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함.

- 특히 일자리 연대를 통해‘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

출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일자리 타협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

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 이 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의와 더

불어 그 추진방향을 살펴보기로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의

○ 일자리 타협이 갖는 효과는 크게 노동시장적인 의의와 노사관계

적 의의, 그리고 참여정부적 의의로 나누어짐.

○ 노동시장적 의의

-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투자의 활성화

-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 ‘선택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규제완화’

(selective and targeted deregulation)의 추진 및 사회통합

력의 제고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완화

○ 노사관계적 의의

-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

•핵심적인 노사갈등 요인인 고용불안과 임금인상, 그리고 갈등

적인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차단

•사회적 대화체제의 정착을 통한 이익집단간의 신뢰증진 및 사

회적 파트너십의 형성

- 중층적 교섭구조의 창출을 통해‘조율된 분권화’( c o o r d i n a t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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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c e n t r a l i z a t i o n )를 달성

○ 참여정부적 의의

-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 세계화의 연착륙을 도모

•‘규제된 세계화’(regulated globalization)를 통해 경제의 효

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을 추구

•‘합의에 의한 변화’(negotiated change)를 추구함으로써 변

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

- 사회통합에 기여

•일자리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만나는 접점이자 사회통합

의 출발점

•나아가 노동자들을 성장의 과실배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

치사회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

m e n t )의 기틀을 마련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관련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속에서 타협과 합의를 추구함으로

써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stakeholder capitalism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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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 사회적 합의의 달성에 핵심적인 요인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

회 참여라고 할 수 있음. 

※ 유럽의 경험은 이런 점에서 시사적임.

•유럽에서 사회적 합의의 부활은 중앙집권적인 노동조합 조직구

조에서 비롯되는 관료적인 순응이 아니라 내부의 조율과정에서

비롯되는 하부조직의 민주적인 순응에 바탕을 두고 있음.

(democratic corporatism)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강경한 신자유주의적인 대응이 노동조합의

위기의식을 강화시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현재 민주노총은 다양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투쟁력의 약화에 대한 내부인식의 증대

- 대기업 노조의 분배중심적인 교섭전략에서 비롯된 사회적 고립

•실업자,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기업 종사자에 대한 상대적인 배제

- 노사정위원회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에서 비롯되는 고용불안에 대한 조합원

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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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루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임. 특히 일자리 만

들기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민주노총의 신임집행부도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은 높은

상태임.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확립의지의 표명

- 사회적 일자리 타협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

- 타협이 가능한 정책아이디어와 메뉴를 개발하고 강력한 집행의

지를 표명

- 사회적 협약기구이자 정책협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 구조개

편 방안을 검토

•사회적 대표성의 증대

•독립성 및 위상의 제고

•협약이행기구의 신설

•논의과정의 취약성 극복 등

○ 한국노총만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의 추구는 결과적으

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특히 민주노총의 배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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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화체제의 복원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로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논의

를 시작하되(예:국무총리 주재) 일정시점 이후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는 방안을 강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제

○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서는 크게 고용보장 및 노동력 이용의 유

연성 제고, 임금인상의 자제, 이윤의 중장기적 배분구조의 확

립,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 나누어짐.  

○ 고용보장 및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 제고

- 일각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나 고용의

안정성은 노사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며 노사안정의 기틀임.

- 따라서 합의의 유효기간중 원칙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

되 변화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적 유연성(전환

배치 등), 임금의 유연성(성과급제 등), 그리고 노동시간 이용

의 유연성(일자리나누기 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고용의 보장(employment security)과 직무의 유연성( j o b

f l e x i b i l i t y )을 교환하는 체제로서 유연경직성( f l e x i b l e

r i g i d i t y )을 추구함.

- 일자리 나누기( w o r k - s h a r i n g )의 추진 및 고용증대에 따른 정

6



부의 지원방안을 강구(고용장려금 또는 한시적인 고용세액 공

제제도 등)

○ 임금인상의 자제와 가처분 소득의 보전

- 고용창출의 핵심은 투자의 활성화이며 그 바탕은 임금인상의 자

제를 통한 이윤 가능성( p r o f i t a b i l i t y )의 제고라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1 . 1 5 )에서“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

금인상 요구의 자제”를 요청

- 노동조합의‘책임있는 임금정책’(responsible wage policy)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장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한 경영

실적 공개와 이윤의 장기적인 배분구조(우리사주제도 등)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로서도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근로소득세의 감면, 주택 및 사교육비의 경감,

물가인상의 억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그리고 최저임금제

의 개선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 정부의 노력

-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추진(재정·금융·산업정책 및 적극적

인 노동시장정책)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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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영혁신(경쟁력 강화)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

자리 줄이기식의 구조조정은 중단(협약기간내)

•공무원 및 공기업 임금인상의 억제 및 경제적 보상방안의 마련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일자리 나누기 등 적극적인 고용창출방안의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조속한 마련

•‘공공부문 노사정 협의회’의 구축

※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은 모범부문( m o d e l

s e c t o r )이자 동시에‘마지막 사용자’(the employer of last

resort making)로서의 기능을 지님.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추진방안

○ 사회적 합의 분위기의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지도자 회의’(Economic Summit

for Job Creation)의 개최

- 정당 및 사회단체의 참여를 추진

•국회내에 (가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당 연석회의’의 구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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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과정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대표성 부여방안을 검토

○ 단계적인 추진전략의 마련

- 전국차원: 일차적인 전국합의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되 후속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전국차원에서 2차 협의의 개최

- 지역·업종(산업)별 일자리 협약의 추진

- 기업차원에서 고용협약의 추진

□ 맺음말

○ 2 0 0 4년도 노사관계는 상당한 복병이 잠복하고 있어 낙관을 불

허함.

- 2004년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의 갱신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여부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인정여부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의 추진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교섭구조(산업별)를 둘러싼 갈등 등이 예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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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일자리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의 사전적인 제

거 및 신뢰기반의 구축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짐. 

○ 향후 노동정책의 주요 방향

- ‘일자리 타협’을 통해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전략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구축함. 

- 한편, 불법적인 노사관계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적용 및

집행이 불가피할 것임.

○ 후속연구의 필요성

- 합의를 모색중인 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영향 평가 및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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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 들어가는 말

세계는 지금 일자리 경쟁중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각

국이 실업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일자리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재정·금융 및 산업정책이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물론 외

자의 유치에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들을 백화점식으

로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고용의 양에서

는 실업이 늘어가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자리 공포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비껴가

지는 않는다. 정규직 역시 구조조정의 칼바람과 국내자본의 중국 이

전이라는 대륙풍을 맞받아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바람

보다 빠르고 세계화된 시장은 바람보다 더 빨리 요동을 친다. 게다가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해체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깨어지는가

하면 채용관행도 신규채용 중심에서 중도채용중심으로 바뀌는 등 내

부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기도 하다(최영섭, 2003). 또한 고용의 질

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고 중간적 일자리가 줄어드

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

키고 있다. 

이러한 우울함은 몇 개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더욱 우울해질 뿐이

다. 예를 들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1 0여년간 무려 8 8만개가 줄어

들었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수도 지난해에만 1 , 8 0 0개 기



업에 이르렀는데 국내에서의 창업은 지난해 1 , 0 0 0개를 갓넘을 뿐이

었다. 그리하여 2 0 0 2년의 경우 국내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해외투자

의 비율이 1 0 %에 근접하였다는 소식도 들린다(대한상공회의소,

2003).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해외로 나가고 대신 자본이나 기술집약

적인(따라서 고용흡수력이 낮은) 산업이 국내에 창출되고 있는 것이

다.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투자의 부진과 서

비스업으로의 이전 등과 겹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나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

력이 크게 둔화된 데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문제가 해결될 전

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눈에 띄

게 줄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는 3%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였음에도 취업자수가 약 4만명이나 감소함으로써‘고용없는 성

장’(jobless growth)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마저

낳고 있다1 ). 이러한 고용사정의 악화가 신용불량자 및 절대빈곤가계

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체감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정부는 2 0 0 4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을“투자활

1 2

1) 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대가능한 성장을 나타내는 성장잠재율은 8 0년대의

7 . 5 %에서 9 0년대에는 6.6%, 그리고 2 0 0 0 ~ 2 0 0 3년에는 4 . 8 %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양동욱 외, 2003). 또한 1%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나타

내는 고용흡수력은 2 0 0 1년의 1 3만 3 , 3 9 0명에서 2 0 0 3년에는 3만 6 , 4 5 0명으로 줄

어들었다(「한국일보」, 2004. 1. 13).



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잡고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

타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

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당사자의 참여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인

셈이다. 특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그것이 일자리의

창출뿐 아니라 노사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편으로는 노사갈등의 뇌관을 사전

에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신뢰를 쌓음으로써 노사안정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온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 방안’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타협을 사회적 대

화기구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박태주, 2004 참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social alliances for job

c r e a t i o n )는 외국, 특히 유럽의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0년대 후

반 이래 유럽에서 사회적 대화의 부활은 돌림병처럼 번져가는 실업

을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의‘고용을 위한 연대’, 1987년부터 매3년마다 여섯 차례에 걸

쳐 이루어진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이나 1 9 8 2년 바세나르 협약이래

최근의 임금동결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의 경험이 그것이다2 ). 증대

Ⅰ. 들어가는 말 1 3

2)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을 통한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아일랜드를‘켈틱 호랑이’

(Celtic tiger)로 불리게 만들었으며 네덜란드의 경험은‘네덜란드의 기적’( D u t c h

m i r a c l e )을 낳았다고 말해진다.



되는 실업 앞에 노동조합도 사용자도, 그리고 정부도 혼자의 힘만으

로는 역부족을 느꼈던 것이다. 특히 1 9 9 7년 유럽연합( E U )에 의해

채택된 유럽의 고용 가이드라인(Employment Guidelines)이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 특히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목을 요한다: “각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은 이러한

[고용창출을 위한] 접근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행

과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

다”. 

이 글은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의의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실현가능성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를 검토

한 다음 제5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추진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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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첫 번째 의의는 노동시장

의 문제(일자리)를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문제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문제까지 우회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

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그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기 색깔내기에는 더디었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자기정체성

( i d e n t i t y )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일자리 대화는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

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노사안정은 물론 참여자본주의( s t a k e h o l d e r

c a p i t a l i s m )를 실현시키는 방안인 것이다. 

1. 노동시장적 의의

실업이 늘어간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운의 꿈

은 강퍅한 노동시장의 문턱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최고의 교육과

정을 끝내고도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당사자의 심정도 숯검

댕이처럼 시커멓게 타겠지만 장대같은 아들의 굽은 허리를 대책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것이다. 그

렇다고 아버지의 등마저 기댈 것이 못되는 것이 아버지한테도 언제

해고통지서가 날아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명

1 5



중에 한 명꼴로 비정규직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계층상승의 꿈은 커녕 고용의 보장

도,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하루벌어 하루먹는 고된

노동의 나날만이 질긴 빈곤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갖는 첫 번째 효과는 두말 할 나위

도 없이 그것이 실업문제의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이다3 ). 실업이란 개

인에게는 소득기회의 박탈과 인적자본의 손상을 가져오지만 국가적

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실업이 가족해체나 건강의 상실, 때로는 범죄와 연결된다

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Piachaud, 2000).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서는 흔히 고용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와 노동조합의 전투성, 그리고

높은 임금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

키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

신인도와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자리 창출

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구조는 기업투자 마인드 및 외

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나 국내자본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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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문제를 해결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하나

가 영미형의 규제완화(deregulation) 모델이라면 다른 하나는 유럽형의 사회적 협

약(concertation) 모델이다. 전자가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시킴

으로써 자유로운 해고(hire-and-fire style)에 바탕을 둔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를

낳았다면 사회적 협약모형은 합의를 통해 제한된 규제완화와 사회통합의 결합을 추

구하여 왔다. 또한 전자가 사회적 주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

등을 초래하였다면 후자는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참여자본주의를 실현시키

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외에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w o r k - s h a r i n g )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보고가 있다(Lee, C.S.,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는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노동시장적 요인의 제거라

는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의 창출뿐 아니라 그것

이‘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구조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즉 사회적 대화는 한편으로는 규제

의 완화를 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규제하

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회적 대화는 일반적인 규제완화라는 영미형

모델과는 달리‘선택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규제완화’(selective and

targeted deregulation), 다시 말해 제한적이고 통제된 규제완화를

실현시키는 것이다(Regini, 2000). 나아가 사회적 대화는 규제완화

뿐 아니라 규제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해체효과 - 노동

시장 및 임금, 소득의 양극화 - 를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연계시킴으

로써 사회통합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4 ) .

2. 노사관계적 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시장구조

의 개혁 이외에도 노사관계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사실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기존 노사관계의 이중구조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

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의 1 7

4) R h o d o s는 선택적인 규제완화를 후술하는‘조율된 분권화’와 결합시켜 이를 스칸디

나비아식의 사회적 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이나 영국식의 자유방임

( l a i s s e z - f a i r e )과 구별되는 경쟁적인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이라

고 부른다(Regini, 2000에서 재인용). 



는다. 대기업 정규직을 한 축으로, 그리고 중소영세기업 종사자, 비

정규 노동자 및 실업자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사관계에서 대기업 노조와 중소영세기업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이라는 이중구조로 나타난다. 대기업 노조의 내부자 중심성은 분배

를 둘러싼 기업별 교섭체제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즉 기업별 교섭체

계가 노동시장의 기업규모별 분단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서 성별·고용형태별·직업유무별 차별에 의한 분단, 나아가 사회의

해체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일자리 타협은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안정 및 중층적 교섭구

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노사관계에서도 고용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가 각종 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다 신규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 탓이다. 그 결과“햇볕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심정”으로 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

다는 소박한 바람이 임금인상에 대한 강한 욕구로 나타나면서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즉 이러한 단기주

의가“고용불안 고임금 추구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형성 자본

의 투자 기피 및 해외진출 고용불안”이라는 악순환을 낳는 주범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의 자제를 통한 고용안

정의 보장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에는 노사간 신뢰가 뒷받침되

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고용보장

과 임금인상 자제간의 정치적 교환이 성립한다면 이는 노사갈등의

뇌관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1 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또한 사회

적 대화의 서막을 형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쉬미터( S c h m i t t e r,

1 9 7 9 )는 노조나 사용자 협회와 같은 조직된 이익집단이 사회적 대화

에 참여할 경우“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고”, “상대방

의 능력( c a p a b i l i t i e s )에 대해 더욱 존중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

는 다시 그들이“서로에 대한 헌신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신

뢰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단기

적인 양보를 수용하게끔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왜냐 하면 상대

방이 그들의 양보에 따른 일시적인 약점을 활용하지 않으리라는 것

을 알기 때문이다. 신뢰와 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 대

한 토론가능성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개혁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돕

는다. 그리하여 사회적 대화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사안정에 기

여한다. 정책의 결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이해의 공유와 조직된 행위

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 그리고 문제해결식 접근은‘마지막 수

단’(the last resort)으로서 단체행동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다

( Vi s s e r, 2001). 

두 번째로 사회적 대화는 중층적 교섭구조의 창출에 기여한다(대

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최근 유럽에서는 1 9 8 0년대를 특징지웠

던 교섭의 분권화경향이 중앙집중화된 사회협약이 증대됨으로써 역

전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차원에서 교섭이 타

결되는 고전적인 집중화라기보다는 중앙과 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

는‘조율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 방식으로 이

행되고 있다. 즉 업종(산업)별·지역별 교섭구조와 기업별 교섭구조

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의 1 9



가 병존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상조직에 의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조율된 분권화로 이행하는 중심에는 전

국수준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가 있다. 전국차원에서의 대화가

한편으로는 교섭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결정은 분권화된 교섭에 위임함으로써 교섭의 집중화 ( r e -

c e n t r a l i z a t i o n )와 분권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R e g i n i ,

2 0 0 0 )5 ). 

3. 참여정부적 의의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는 참여정부의 자기정

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즉 일자리 연대는 사회적 대화체제의

복원을 통해 참여의 실현 및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조를‘자율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한

사회적 대화구조의 정착’으로 잡고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의 통

합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가운데 노

동계의 과잉기대로 인한‘투쟁’에다 재계·언론의 비판이 가세되면

서 자율적 노사관계 정책은 곧바로 참여정부의 질곡으로 바뀌어버렸

다. 특히 노동조합들은 한편으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개혁부재로

2 0

5) 이러한 초기업단위, 특히 산업별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실현은 영미형의 자유시장경

제와는 달리 이른바 북구형의 조정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를 실현시

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 경우 산업 또는 부문별 조정은 전국차원의 조정틀

(national framework)과 연계된다(Soski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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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정책으로 열려진 공간을 파업공간

으로 활용하여 단기적인 이익극대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결국 철도

노조 및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을 계기로 정부는‘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 노사 및 노정관계는 얼음처럼 경색되고 말았다. 

자율적 노사관계의 유보가 곧바로 사회적 대화의 유보로까지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

화 방안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추진에서 보듯 참여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이른바‘노동개혁’의 중심적인 디딤돌로 배치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갖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규제완화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다룸으로써 세계화의 연착륙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이다. 이른바‘규제된 세계화’( r e g u l a t e d

g l o b a l i z a t i o n )가 그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본간의 공동이익

에 바탕을 둔 계급타협(class compromise)의 과정이다. 즉 이를 통

해 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사회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태

적인 가치규범인 것이다(이병훈, 2003). 둘째, 사회적 대화는‘협의

에 의한 변화’(negotiated change)를 추구함으로써 변화에 따른 사

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즉 사회적 대화는

제한된 이슈에 대해 협의를 통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세계화에 대

한 연착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대화는 시장

주도적인 시스템의 대안이자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Elgar et

al., 1999).

세 번째로, 사회적 대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노동규제의 한 형태로서 신자유주의는

익명의 시장의 힘을 통해 노사관계를 탈정치화시키려는 시도( E l g e r

et al., 1999: Fairbrother et al., 2000)이자 노동을 배제하는 과

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

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이는 사회적 주체간의 정치적 교환

(political exchange)과정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하

여 조직된 노동의 실질적인 소외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두말 할 나위

도 없이 노동배제적인‘참여’정부는 형용모순에 속한다. 사회적 대화

는 그 결과가 새로운 노사질서를 낳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관련 주체

들의 참여와 그 과정에서의 타협과 합의가 주체들의 승복을 가져오

는 것이다. 참여사회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려면 참여를 조직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토의할 수 있는 일정한 과정의 모색이 꼭 필

요하다. 참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인 것이다(장현준, 2003). 더욱이 일자리 연대의

과정에서 노사정 외에도 후술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면 이른바‘민주적 협치’(democratic governance)의 실현에 한 발

자국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김형기, 2003).

마지막으로, 일자리야말로 사회통합의 핵심이다. 일자리 이외에는

생계를 구할 수 없는, 그리하여 일자리가 사실상 유일한 복지의 통로

인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통계 이상의 고통에 해당된

다.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썩어버린다”는 것은 까뮤의 말이다. 일

을 통한 정신건강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나아가 사회적인 삶마저

내동댕이쳐진다는 말이다. 국민경제적으로도“가난한 사람은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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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도, 훌륭한 소비자도 아니다”(Pond, 1997). 이러한 점에서

고용이란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만나

는 접점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을 이룬다. 즉 성장의 과실이 임금이

며 임금은 분배의 출발점을 이룬다. 분배는 인적자본의 향상을 결정

짓는 변수일 뿐 아니라 내수의 바탕이며 나아가 사회 및 정치적 안정

의 기틀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성장의 과실로부터 배제되어서

는 경제적 번영,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회정의는 경제적 번영의 전제조건

이지 대안이 아니다(Pond, 1997). 

이러한 주장은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문제로 나타

난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그들의 고용 및 임금조

건의 열악성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계층들이다. 더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단은 성(gender), 연령 및 기업의 규모 등

에 따른 분단과 결합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6 ). 일자리 특히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을 흡수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시키는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

았다. 이는 일자리 자체의 창출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라

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완화를 포함한다. 노사관계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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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증대는 인적 자본 투자의 축소와 더불어 기업목표의 자기정

체화(identification) 및 신뢰의 감소로 인한 충성심과 헌신성의 축소, 그리고 높은

이직률 및 결근 등의 부작용을 드러낸다(Regini, 2000 참조). 



에서는 노사분규의 뇌관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

원을 통해 사회주체간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사안정을 가져온

다. 또한 전국협약의 발생은 노사관계를 집중화시켜 조율된 분권화

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마지막으로 참

여정부가 표방한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무리 의의가 훌륭하더라도

실현가능성( f e a s i b i l i t y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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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한가?

1.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변수이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들면 곧바로“그럼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사회적 대

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에 둔 질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이 변수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변수이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능동적 자세와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가자. 한때 사회적 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

서는 중앙집권적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더불어 친노동적인 정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적이 있

다. 그러나 최근‘코포라티즘의 시지프스’(Corporatist Sisyphus:

Schmitter et al., 1997)란 말이 나올 만큼 유럽에서 사회적 대화

가 번져가면서 이러한 전제는 낡은 유물로 간주되고 있다. 노동조합

의 조직구조가 분권적인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

공을 거두고(Baccaro, 2003 참조)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우파정권 시절에 사회적 합의가 비롯되었기 때문이다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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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노조의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에서 비롯되는 관료적인 순응

(bureaucratic compliance)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적인 조율과정

(democratic coordination)이 하부조직의 순응을 가능하게 한 것

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듯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회적 대화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다. 즉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대응이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

소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노동조

합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위기의식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회적 대화에 나서도록 강제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비록 올 1월 중순 민주노총의 임원선

거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지닌 집행부

가 선출되었다고 해도 노사정위원회의 조기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이

를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참가에 대한 내부의 합의를 모아야 할 뿐

아니라 대의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

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는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일변도적인 민주노총의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따

라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조합원의 인식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 안팎에서 아웃사이더(실업

자 비정규직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사이더(대기업 정규직)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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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Visser et al., 1997 참조. 그리고 이탈리아 및 아일랜

드에 대해서는 Baccaro, 2003 참조. 



단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여론이나 노사정위원회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감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고용불안에

대한 조합원의 위기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용안정이 최고의 실

리”라는 인식하에 조합원조차 분배중심의 투쟁전략에서 일자리중심

의 참여전략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즉 고용불

안에 대한 증대되는 압력과 노조의 전투력 약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

분담 등이 어울려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으로서도 정부가‘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압박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선택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대화를 선택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협의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정부에 맡겨두기보다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

택된 이슈에 대해 통제된 규제완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할 사회적 배제의 문제도 참여했을 경우 비로

소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장점에 속한다. 

민주노총의 입장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시키려는 정

부의 의지와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다. 정부는 사회

적 대화가 다시 힘있게 전개되기를 원한다면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사활적이다(국제노동기구, 2003). 구체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타협할 수 있

는 정책 아이디어와 메뉴를 개발하되 특히 노동계가 자신들의 의제

와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정책내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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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노동조합들이 사회를 걱

정해서 대화에 나왔다고 보면 이는 오해일 뿐이다. 당근과 채찍을 배

합한 정부의 정책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회적 대화에 나올 수밖

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만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치 뿔

달린 도깨비쯤으로 여겨 이들을 배제시킨다면 일자리 타협이 목표로

했던 일자리의 창출도,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을 통한 노사안정도

물 건너가 버릴 것이다. 차라리 담벼락보고 말하는 것이 속편하겠다

고 느낄지라도 인내를 갖고 줄기차게 노력하는 것만이‘늦더라도 빨

리 가는 길’이다. 비록 정부가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삼아 협의를 시

작하더라도 민주노총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2.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대화할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도 가속화되는 듯이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2월 7일까지 상무

위원회 기초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2월 중순까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면서 막상 당사자의 한 축인 민

주노총의 배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롭게 집행

부를 구성한 민주노총에게는 참여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

은 채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연대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배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는다. 첫째는, 그것이 한국노총과의 합의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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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1 9 9 3 ~ 9 4년의 중앙노사

임금합의는 산하노조의 반발, 특히‘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

대; 민주노총의 전신)의 임금합의 반대와 한국노총 탈퇴운동으로 인

해 1 9 9 5년부터는 중단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민감

한 이슈에 대한 한국노총의 독자적인 접근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민주노총과 조직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하노조

의 반발이 뻔한 사안을 내부의 조율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상층단

위에서 합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상층 합의에 대한 하

부조직의 순응( c o m p l i a n c e )을 중앙집중화된 조직구조에 의존할 수

없는 한국노총으로서 내부의 민주적인 조율과정은 놓칠 수 없는 필

수적인 수순에 속한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주요 노조들이 민주노총

으로 말을 갈아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과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둘째는, 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쪽짜리 합의

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합의가 얼마만큼의 사

회적 의의를 가질 것인가는 일자리 타협의 목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앞서도 밝

혔듯이 일자리의 창출 이외에도“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지 못할 경

우 투자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분야도 제대

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노사정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 0 0 4년 경제운용방향」). 즉 일자리 타협을 통해 일자리의 창출과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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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총은 비록 조합원 규모에서 한국노총에 미치지 못하나 주요 전

략적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를 포괄함으로써 노사갈등의 측면에

서는 한국노총을 능가하고 있다8 ). 따라서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할 경

우 노사안정이나 임금인상 자제는 자칫 공염불로 끝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다. 

셋째, 한국노총만을 당사자로 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기구

의 복원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사회적 합

의를 민주노총이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한 걸음 나아가

합의의 주체들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가‘사

회적’합의를 빌미로 민주노총에 이를 강요한다면 민주노총으로서는

‘민주노총 고사작전’으로 받아들여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사회적 합의는

그것이 성사되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성사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의문

시되는 것이다. 자칫 선언적인 효과에 그칠 뿐 일자리 만들기의 효과

도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노사안정을 해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민주노총의 불참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

는 왜 민주노총의 배제를 기정사실화시키면서 합의를 서두르느냐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의 협력을 바라는 정부와 재계

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

3 0

8)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규( 1 , 0 7 7건)가 전체( 1 , 3 2 5건)의

8 1 . 2 %를 차지하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파업과 자동차, 금속, 공공 등 분규

가 잦은 기업의 대부분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노동부,

2004). 



는 노릇이다. 더욱이 임금교섭이 4월 총선으로 인해 5월 중순에 가서

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면 서두를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사

회적 공론화는커녕 정부내에서조차 부처간 정책의 조율이 마무리되

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란 정치적 생색내기일 뿐이며 노동계

나 경영계내에서 의견의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은 협약은 그 안정성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건주의에 연연해하거나 총선을 앞

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합의시한은 늦추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다9 ).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의 논의도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논의틀

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사회

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즉 일자리

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실업자나 장애인 및 여성조직)의 대표가 참가하여야 할 필요성

은 매우 큰 것이다1 0 ). 이는 후술하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과 연

계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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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노총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의 태도도 미묘한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노총

은 1 9 9 9년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이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

계의 대표성에 관해 배타적인 독점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힌 민주노총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더 이상 독점적인 대표성의 행사를 가능

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노총 역시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 합의시한을 늦추면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의 논의는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

총의 참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것

과 배제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논리이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할 경우 그 책임

은 민주노총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는

현재도 절름발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

는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와 함께 실질적인 합

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만 민주노총

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로 민주노총을 받아들이려는

정부의 노력 역시 절실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위원회가 갖는 사회적 대표성의 취약함과 더불

어 준정부기구로 인식되는 데서 오는 독립성이나 대통령 자문기구로

3 2

10)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전국경제사회포

럼(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NESF)에는 사회적 당사자로서

노·사·정 외에도 정당 및 농민단체, 그리고 실업자,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빈곤

층을 대표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들이 참여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외에 4개 부문으로부터 파견된

6 0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즉 i) 국회(정당대표: 15명), ii) 사용자단체( 5명), 노동

조합( 5명) 및 농업조직( 5명), iii) 시민조직( 1 5명: 여성3명, 실업자 3명, 빈곤층 3

명, 청년 1명, 노인 1명, 장애인 1명, 환경 1명 기타 2명), 그리고 (iv) 중앙정부( 5

명), 지방정부( 5명) 및 독립적인 인사( 5명)가 그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박태주, 2003 참조) .



서 갖는 위상의 문제, 내부 논의구조 및 협약 이행구조의 취약성, 그

리고 산업(업종) 및 기업에 대한 침투성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하

게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협약기구이자 동시에 정책협의기구로서

역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노사정위원회가 전국차원의 단체교섭

기구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열린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하여서는 노사정위원회를 거시경제적

대화(macroeconomic dialogue)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김형기, 2003). 사회적 정책협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회협약은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체결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최영기, 2004). 

한편, 사회적 합의의 성사여부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선정과 밀접

한 관련을 갖는다. 즉 대화가 가능한 의제의 선정이 대화의 성립가능

성과 아울러 합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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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

사회적 대화를 추동할 경우 의제는 무엇이 적절한가? 먼저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즉

① 사회적 필요성이 크면서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한 이슈, ②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나 이득을 보지 않는 이슈, ③ 참여정부의 노

동정책에 부합되는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이슈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일자리 창

출’은 매우 효과적인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의 공동화, 일

자리의 감소 및 비정규직의 증대 등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고용

불안 심리가 만연되어 있어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

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슈들의 조합( m i x )을 통

해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거부하기도

어려운 주제라는 점도 있다. 일자리 연대를 위한 이슈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고용보장 및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 제고, 임금인상의 자

제 및 가처분 소득의 보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로 나누

어진다. 

1. 고용보장 및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 제고

변화하는 경제환경, 특히 세계화가 낳는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

하려면 해고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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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는 노사간 신뢰를 쌓는 초석

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정리해고의 배제에서 비롯된다11 ). 뿐

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는 강력한 노조의 존재로 인해 법

규정과 관계없이 고용조정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렸

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노동개혁을 실현시키려면 고용

보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익히 경험하였듯이 1 9 9 7년 경제위기 이

후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실행함으로써 노사간 신뢰의 끈은

끊어지고 말았으며 노동조합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은 대화보다는 투쟁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최근 노동조합이 산

별 노조 및 산별 교섭구조의 확립에 주력하는 것도 고립된 개별노조

로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

을 기초로 한다. 즉 산업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여 개별기업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지키

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기술혁신과 국제적으로 격화된 경쟁은 무엇보다도 예상조

차 할 수 없는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즉 경제생활에서 불확실하다는 점만이 확실한 상황(Streeck, 1998:

2 8 2 )에서“경직된 작업패턴은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생산물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

업에 대해 연속적인 적응을 요구한다”(Marsden, 1997). 그러나 이

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고의 자유와 등치시킬 필요는 없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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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노사 파트너십 모델에서 영국노동조합

회의( T U C )가 요구하는 첫 번째 전제는 고용의 보장이다.  



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의 자유 외에도 기능적 유연성(전환 배치 등)

이나 임금에서의 유연성(성과급 등), 그리고 노동시간에서의 유연성

(일자리 나누기 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보장은 기업내부에서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을 보장할 뿐 아

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임금인상의 자제,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

정을 기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Lodovici, 2000). 고용보장을전

제로 한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 즉 ‘유연 경직성’( f l e x i b l e

r i g i d i t i e s )은 하이만(Hyman, 1991)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직

성과 유연성이 상호배제적인 것은 아니다. … 어떤 측면에서 유연성을

획득하려면 다른 측면에서는 경직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

들이 경직성과 유연성에 대해 말할 때는 항상 두 개의 혼합을 의미한

다”. 폰드(Pond, 1997) 또한 고용의 안정성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유연성은 현대의 동학적이고 경쟁적인 경제환경에서 필수적이

다. 그러나 유연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의 도전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충분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즉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들이 직무수행의 유연성(job flexibility)을 확보하는 대신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Marsden, 1997). 

일자리의 창출은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괜

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완화가 일자리 대화의 핵심적인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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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한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지난해 7월 노사정위원회에

서 공익위원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후속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

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대

한 보호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합의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완화는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을 내세우면서 중심에 놓았던

의제였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그런 만큼 일자리 연대뿐 아

니라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기회에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일자리 나누기( w o r k -

s h a r i n g )에서 주어질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방안으로 노동참여형 구조조정이 대두되면서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5일제의

도입 및 실업사태와 겹쳐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창출의 주요 방안으

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유한 킴벌리의 사례가,

외국에서는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경험이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강수돌, 2002).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내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다양화, 교대제의 변경 등을 통해 고용

조정과 관련된 해고를 회피하고 나아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은 2 4시간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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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거나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통신,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에서

는 가능한 반면 사양화된 사업 등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서는 도입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인력이동이 심하

고 생산성이 빨리 올라가지 않으며 교육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박중구 외, 2001). 중소기업이 중요한 고용창출원이라고 한다면 일

자리 나누기의 한계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참여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갖는 효과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도입을 추진하되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별 적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

구할 수 있을 것이다1 2 ).  

2. 임금인상의 자제와 가처분 소득의 보전

고용창출의 핵심은 투자이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시장의 파생수요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으로 투자마인드가 위축되고 잠재

3 8

12) 일본도 2 0 0 1년 4월 경영자단체연맹과 노동자단체연합이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

기로 하고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어 일본은 2 0 0 2년 4월 정부(厚生勞動省) ,

사용자단체(日經團連) 및 노동조합(連合) 사이에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고용조정(workforce adjustment)의 방안

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하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개별 회사의 노사에 맡기

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연금 및 의료보험을 시간제 노동자에게까지 확

대하고 양성평등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일자리 나누기 계획에 따라 정규직이

나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 일인당 3 0만엔 및 1 5만엔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 0 0 2년 1 2월의 2차 합의로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비

용절감, 고용의 유지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노동조건의 탄력화 등이 합의되었다.

정부 또한 노동보험제도의 효율화, 재취업 촉진체제의 정비 및 고용창출에 노력하

기로 합의하였다.



성장률의 둔화가 방치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도 언발

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위노동비용의 증가, 즉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명목임금상승률의 증가는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노

동분배율의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 이윤율의 저하가 투자부진과 기

업부실화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1 3 ). <표 1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1 9 9 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요 비교

대상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1 9 9 7년의 외환위기를 기준

으로 삼아보면 외환위기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 노동조합의 높은 교섭

력을 바탕으로 한 분배위주의 교섭관행은 해당 대기업에서의 임금인

상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이는 나아가 내

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외부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좋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가 좋은 일자

리의 유지/확대에 기여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시켜

온 것이다. 

임금인상의 자제(wage moderation)는 첫째, 기업의 이윤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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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나 피고용자

비중이 낮은 고용구조를 감안하면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2 0 0 2년의 경우 노

동소득분배율/고용구조에서 한국은 6 0 . 9 % / 7 1 . 8 %이나 일본은 7 3 . 4 % / 8 4 . 2 %이며

미국은 71.6%/95.8%, 독일은 7 2 . 1 % / 8 9 . 7 %로서 피고용자 비중을 조정한 노동소

득분배율은 각각 7 1 . 8 % (한국), 73.4%(일본), 65.0%(미국) 및 6 8 . 9 % (독일)이다

(양동욱 외, 2003).



4 0

( p r o f i t a b i l i t y )을 높여 투자확대 및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둘째로

기업경쟁력의 강화에서 비롯되는 생산증대를 통해서, 세 번째로 외

자의 유입 및 국내자본의 해외진출 억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

로는 내수의 증대를 통해서 고용증대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임금인상의 자제는 노동자(노동조합)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다. 노동조합의‘책임있는 임금정책’(responsible wage

p o l i c y )은 애국심과 사회적 연대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

미 국 일 본 한 국 대 만 프랑스 독 일 영 국

1 9 8 5 87.3 50.3 55.0 51.3 54.3 n a 54.7 

1 9 8 6 91.2 75.3 53.0 55.6 71.0 n a 64.7 

1 9 8 7 86.9 85.1 60.6 66.3 83.1 n a 76.4 

1 9 8 8 86.7 93.3 77.8 75.5 82.3 n a 84.0 

1 9 8 9 90.5 87.2 91.6 85.2 77.5 n a 79.4 

1 9 9 0 93.7 83.9 93.0 89.7 94.2 n a 93.8 

1 9 9 1 97.6 91.8 100.3 91.1 93.2 87.5 100.1 

1 9 9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9 9 3 100.6 115.3 102.7 98.1 95.2 98.7 85.6 

1 9 9 4 98.5 125.8 106.8 99.0 93.4 98.2 86.4 

1 9 9 5 94.8 131.6 124.3 99.2 102.6 114.2 91.9 

1 9 9 6 93.5 109.5 125.9 95.4 101.3 111.6 93.2 

1 9 9 7 91.9 97.4 100.2 89.5 83.3 94.0 100.3 

1 9 9 8 92.8 92.2 65.8 77.4 79.1 92.0 105.9 

1 9 9 9 91.3 101.0 68.8 78.3 75.2 91.6 104.7 

2 0 0 0 92.3 98.4 70.4 78.1 62.8 79.8 98.3 

2 0 0 1 94.1 89.3 66.5 69.4 61.4 78.7 95.1 

2 0 0 2 92.8 81.1 72.4 63.7 65.1 83.0 102.1 

<표 1>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의 국제비교(제조업: 1992=100.0)

자료 : www.bls.gov/news.release/prod4.t10.htm(2004.1.27)



요하게는 자기이익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 Vi s s e r,

2001).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체제로 인해 경제주의

적 노동운동의 편향이 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인상의 자제를 유

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재계가 임금자제에 따른 가처분소득을 보

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소득의 상실

은 근로소득세의 감면이나 주택 및 교육정책의 개혁, 그리고 물가인

상의 억제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사회

적 안전망의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측에서는 고용의 보

장 외에도 경영실적의 투명한 공개와 이윤의 중장기적인 배분계획의

제도화 및 투자촉진책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정부의 고용창출정책 및 사회적 대화의 지원

일자리 타협과 관련하여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정부가 일자리 타

협의 전체과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먼저 재정·금융 및 산업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테이블의 주선뿐 아니라 기업

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또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경제적 보상책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기업의 고용창출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 고용

장려금의 지원이나 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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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특히 지적할 사항은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나서야 한

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선도부문( m o d e l

s e c t o r )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마지막 고용자’(the employer of

last resort making employment: Tr i n d e r, 1997:213)로서의 기

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우선적으

로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협약(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를 통해 사회적 협약의 길닦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자리 줄이기식의 구조조정은 적어도 협약기

간 중에는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마지막 사용자’

로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선도부문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먼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인상

수준은 낮추되 남는 임금인상분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4 ). 공공

4 2

14) 2 0 0 0년부터 정부는‘민간·공공 임금 형평의 원리’(comparability principle)에

바탕을 둔‘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를 2 0 0 8년에는

민간 중견기업의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임

금은 2 0 0 0년에는 9.7%, 2001년에는 7.9%, 그리고 2 0 0 2년 및 2 0 0 3년에는 각각

6.5%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는 3 % (봉급조정수당 제외) 인상시킬 방침이다. 정부

산하기관 역시 3% 인상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정부의 의지

를 보이는 것도 선도부문으로서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상호신뢰에 바탕한 노사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

정부 역시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예산편성 지침, 공공부문 구

조조정 등 주요 사안은 부처간 사전협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하며 특히“구조조정에 노동조합

의 참여방안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사회통합

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일자리 협약의 추진은 노동조합의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갈등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실현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

인 정부와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공공부

문 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임상훈, 200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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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추진방안

지난 연말 정부는‘2 0 0 4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일자리 창출을 경

제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①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마련, ②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그리고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

협(social dialogue)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일자리 창출

은 의제 자체가 사회적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정책에서도 최우

선순위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는데 호재인 것

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노사간 불신의 벽이 높을 뿐 아니라 노사

정위원회마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일

자리 연대의 추진은 살얼음판을 딛듯이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

려보고 건너는 신중함과 아울러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계획에 대해 몇 가

지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왕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사회적인 힘의 동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강제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터주기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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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주도적인 사회 담론으로 형성되었을 때 민주

노총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대

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주

목되는 것은 열린 우리당이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일자

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Economic Summit for Job

C r e a t i o n )의 개최이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뿐 아니라 이러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정책의지로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가의 주

요 경제지도자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국민적 대타

협에 대한 결의를 모으는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지

도자들이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주체들간의 대

화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투자심리의 회복과 국가신인도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회의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나 양 노총, 그리고 경제단

체들의 대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 학계 및 언론계의 대표

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제지도자 회의

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추인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첫 대화테이블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최영기, 2004).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비록 정당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

적 합의 분위기의 창출뿐 아니라 합의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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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노사갈등은 집단간 이익의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발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해결하는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해결은 일차적으로 시민사회가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영

역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은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이장원, 2003). 특히 시장질서의 선진화나 성패는

그 정치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사회갈등의 조정능력, 즉 정치발전

수준에 의해 제약받는다(Rodrik, 1999; 최영기, 2004). 그리하여

로드릭(Rodrik, 1999)은 7 0년대 남미경제의 실패나 8 0년대 세계화

의 적응에 실패한 많은 예들이 경제정책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발전의 지체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협력기반의 취약성 때

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협력기반의 형성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이 최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정책과제

로 제시하고 나선 것은 정치가 민생정치의 복원을 통해 스스로의 자

리를 되찾으려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

회적 타협은 우리 사회의 통합뿐 아니라 이를 통해 노사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단초를 연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인 과제를 구체화시

킬 수 있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

해 정부의 정책을 뒷북치며 생색내기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을 수정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

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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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의 편성, 조세체계의 개편 등은 국회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의 구조개편이나 노사제도의 개선

등도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에 속한다. 비정규직에 대

한 보호방안의 마련도 국회에서 다룰 사항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범

국회 차원에서 호소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국회내에 (가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당 연석회의’같

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을 지지/지

원하고 특히 사회적 대타협이 성립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것이다1 5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과정에서 사회단체( N G O )의 역

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와

경제가 구분되는 중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행동능력을 지

닌 제도와 조직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무엇보다도‘공동선’

의 관점에서 시민의 힘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사회적 아젠다로 만드

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직접적

인 조직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주체들을 압박하여 양

보를 유도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의 역할이 제3자적인 조정자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다. 일

자리 만들기의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일자리 만들

1 5 )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1 9 8 7년 야당의 협조하에 소수파 여당이 주도하여 노사

정간의 사회협약(‘국가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이후 3년마다

유사한 타협을 통해 노사안정을 기하고 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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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과정에서 실업자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

가 있다면 이는 사회단체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

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범위에서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이외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현

상을 반영하여 시민단체나 농민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을 참

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코포라티즘의 특징이었

던 특정한 집단에 대해 독점적인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른바‘사회적

인 폐쇄’(social closure: O'Donnell et al., 2000: 251)를 벗어남

으로써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확대된 대표성을 바탕으로 좁은 의미의 노동문제를 벗어나 사회경제

정책적인 의사결정까지 협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타협의 단계적인 추진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회적 주체들간의 극심한 불신을 감안

할 때 일차적인 합의는 전국수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원칙

과 더불어 후속절차를 합의하는 수준이면 족할 것이다. 전국수준의

제1차 합의는 원론적인 방향의 제시에 머무르면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전

국 차원의‘사회적’대화는 하부 조직에 대해 교섭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별 체제가 낳는 교섭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전국적인 일자리 타협분위기를 조성하여 업종이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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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지역,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세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도 전국교섭의 기능에 속한다. 후속 협의는 세부적이고 구속가능한

실천지침으로서 전국수준에서의 2차 합의와 더불어 업종(산업)·지

역별 협의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제1차 합의는 네덜

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고용정책을 위한 중앙권고’)에서 보듯 권고

( r e c o m m e n d a t i o n )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인 합의( a c c o r d )는

후속적인 대화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 업종 및 지역, 그리고 기업별 교섭을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순차적인 타협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2차 전국수준의 협의는 필요할 경우

조건이 갖춰진 지역·업종수준의 협의와 병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는 전국교섭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를 산업(네덜란드, 이탈리아) 또는 기업 차원(아일랜드)에서 구체

화시키는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차원의 교섭

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

도 합의의 내용은 추상적인 차원의 원칙천명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이나 업종별로 조건들이 갖춰진 부문이 있다

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연대는 지역별

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사무소와 고용상담센

터, 지역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연대의 결성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역 차원

에서의 일자리 교섭과 해당지역의 산업특수숙련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김형기, 2003)1 6 ). 지역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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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 지방분권과 지역혁

신의 효과적인 추진에 달려있다(김형기, 2003). 즉 지방분권적 고용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차원의 고용협약이다. 기업 차원에서의 협약은

전국이나 지역, 업종(산업)별 협약의 최종 종착지이자 기업의 구체적

인 상황을 반영한 실천의 장이다. 기업별 고용협약은 임금과 고용안

정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

을 형성한다. 그러나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경우에서 보듯 이러한 임

금과 고용보장간의 교환은 기업 차원에서의 정치적 교환으로서“비

타협적 전투성은 패배와 배제의 처방전이다”(강수돌, 2002)라는 사

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16)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미“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사회적 연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고용 및 인적 자원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노동사무소 및 지역 시민단

체와의 연계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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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의 의의 및 실행과 관련

된 이슈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일자리의 창출은 나빠지고 있는 고용

상황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에 속하며 사회통

합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

자리 창출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구한다는 것은 노사간 신뢰의 바

탕을 일구고 나아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

정은 물론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립하는 데 일조한다는 의미를 지닌

다. 참여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자기 색깔을 되찾아가는 과정인 셈

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못지않게 이를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한국노

총만을 상대로‘손쉬운 합의’를 추구하겠다는 유혹은 비록 그것이 성

사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합의에 지나지 않는 만큼 민주노총이 참

여하는‘사회적’합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바깥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서는 첫째, 고용의 보장과 노동력 이용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의 마련, 둘째, 임금인상의 억제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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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보상, 셋째,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합

의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속에서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선전용이나 생색내기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한건주의가 갖는 단발성도 진정한 일자리 창출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우리 경제나 사회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한 과제

라는 데에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러한 일자리 타협은 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전망하더라도 시급성을 요한다. 2004년도 노

사관계는 관례적인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외에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의 삭감여부가 쟁점으로 잠복

하고 있으며 산업별 교섭구조로의 이행이 금속이나 병원, 공공부문

등에서 이슈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인정을 둘

러싼 노정간의 갈등이나‘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추진여

부가 노사관계를 더욱 경색시킬지 모르는 복병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기구의 복원이 중

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세계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노동문제의 해결

은 시급성을 요한다.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의 흐름이 주도한다고 하

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노동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

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일방적인 규제완

화와 사회적 협의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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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제한적인 규모에서 도입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성을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일자

리 전망마저 먹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실정이라면 이를 위해서 노·

사·정 등 사회적 당사자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노사관계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 및 집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은 지난 연말이래 가속도를 띤 채 사회에 제시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하여 정부부처간의 정책합의

나 사회적 공론화의 형성, 그리고 노동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도 생략

한 채, 더욱이 민주노총에는 참여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단김에 쇠뿔을 뽑겠다는 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조차 확정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세부정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도 하다. 사회적 대화의 진행과정에서 조급성을 떨쳐버려야 함과 마

찬가지로 협의를 모색중인 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영향 평가 및 대

안마련에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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